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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

질문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

우,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원래의 건축주에게 있는가 아니면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자에게 있는

가? 

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자에게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.

판례의 입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.

1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다68783 판결 :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

받아 나머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

정도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원

시취득자가 될 것이다. 

2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19156 판결 :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

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,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

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.

즉, 대법원의 입장은 ‘공사 중단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’으로, 그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

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

취득하고, 만일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

에는 이를 인도받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다.

그럼 어떠한 경우에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것인가? 

이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,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써의 

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(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16350 판결 등 참조). 

참고로 이와 관련하여, ①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

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

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

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,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특별한 

사정이 없는 한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판결(대법원 

2005. 7. 15. 선고 2005다19415 판결) 및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

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,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

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

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

시적으로 귀속된다는 판결(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66990 판결)을 소개한다.

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판결이며,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판결을 이해하는 

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. 

미완성건물을 양수하여 
건물을 완공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
Building construction transfer and the original ownership

박시준｜정부법무공단 변호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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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의 건축설계 및 각종 설계에 중요한 수단인 CAD 프로그램은 그 결

과물을 주로 *.dwg로 생산하게 됩니다. 그간 인허가, 심의 등 대관업무

나 납품 등 건축주 관련업무, 또한 시공사와의 업무에서 *.dwg파일을 

그대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는 소스(source)파

일 형태로서 변경과 재생산이 용이하여 인허가상 기록의 의미에 부합하

지 않습니다. 또한 이는 파일의 용량이 매우 커서 관리측면에서도, 또 업

로드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, 저장장치의 용량도 매우 많은 크기가 필요하

게 됩니다.

건축주나, 시공사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에 관련한 자료로 활용되는 도서

류에 있어서도 기록의 의미가 크므로 dwg 포멧의 파일은 부합하지 않습

니다.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. 만일 현장에서 도

면의 치수 등을 알기위해 dwg파일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dwf파일로 제

공하시면 가능합니다. 

하지만 도서의 치수를 알고 싶다면, 설계자나 감리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

원칙입니다. 따라서 도면을 납품하시거나, 업로드 하실 때는 *.dwg파일 

대신에 pdf파일이나 jpg파일로 도면의 크기대로 만드셔서 납품 하시면 

건축의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되고, 편리한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 

건축사님들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
본 내용에 대한 민원신청 내용과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

공지사항(699번)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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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사저작권

스스로 지켜야 …

*.dwg 납품?




